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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동구 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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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
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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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 – 22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

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 3월  12일 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연
번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
도로명 
고시일

도로명주소
고시일

도로명 부여사유

1
방어동 

928-15번지 
외 1

방어진
순환도로 467

2000-12-14 2026-03-12

동구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
로서 방어진이란 명칭이 현 
주민 및 타지인에게 인지도
가 높아 방어진 순환도로
라 명함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09-384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
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
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‧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

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

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‧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

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

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
